
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[시행 2021. 10.
21.] [법률 제17525호, 2020. 10. 20., 일부개정]

현행법은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

있도록 하고 있으나, 개정법은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업무를 삭제하여, 300인 이상의

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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